
채 용 정 보 (대학 및 학과용)

수신 : 각 단과대학장 (학부장 및 주임교수)

발신 : 취창업지원처장 (취창업진로2팀장)

내용 : 기업체 채용정보 자료 안내

● 본 내용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이므로 교학행정팀  

및 학과 사무실 게시판에 반드시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기업별 채용정보의 세부내용은 우리 대학 영웅스토리(http://youngwoong.dankook.ac.kr)>취창업>

채용정보>일반채용 또는 취창업진로2팀(학생회관 403호)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게시일자 : 2022. 05. 25.(수)

2022. 05. 26.(목) 입 력 건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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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시사 상식

▶ 팬데믹 채권

세계 은행 산하 전염병긴급자금지원(PEF)가 발행하는 재해 채권의 

일종으로, 전염병 채권 또는 유행병 채권이라고 부른다.

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를 계기로, 세계은행은 전염병이 

대유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 채권을 만들었다고 한다. 팬데믹 채권은 A형과 

B형으로 나뉘는데, 각각 6개월 기준 6.5%, 11.1%의 고금리 상품이다. 전염병이 

발생해 최초 발병국에서 2,500aud, 주변국에서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, 

확진자 수가 12주 연속으로 증가할 때 발동되면 채권 기금이 해당 질병의 확산을 

막기 위해 투입된다. 이로 인해 A형 투자자는 최초 투자액 16.7%를 잃고, B형은 

투자액 전액을 잃게 된다. 이러한 팬데믹 채권은 이익 창출의 기능뿐 아니라 

전염병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

기대되어 왔다.

▶ 패스트트랙

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

중 하나

2015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생겨난 제도인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

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,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, 본

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. 최소 180일에서 330일이 걸리

지만, 그 기간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. 보통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

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. 법안의 문제

점을 고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이다. 이 때

문에 일정 시간 이후에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으로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

는 요청과 지정 제도 자체가 까다롭다고 한다. 패스트트랙을 요청하려면 전체 국회

의원 중 과반수인 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서명이 있어

야 한다.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중 

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.

참고자료 : 해커스잡 시사상식


